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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identification using the dental characteristic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scientific methods of iden-
tification. Since dental identification is performed by comparing the dental characteristics between antemortem 
and postmortem data, success or failure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quality and quantity of antemortem data. 
Antemortem data is ultimately produced and managed by clinicians, therefore, clinician is also one of the im-
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identification. In this study, the types of antemortem data which is used for dental 
identification and methods to improve the quality of antemortem data, were reviewed. And suggestions were 
given to clinicians for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ident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mutual com-
munication between forensic odontologists and clinicians, the identification rate of missing persons in Korea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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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원확인과 개인식별은 종종 혼용되어 쓰이지만 실제 
법과학 실무에서는 엄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신원(身元)은 특정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자
료 전체로 정의된다1). 신원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
자우편 주소, 학력, 경력 등 사회적 개체 특징과 성별, 나
이, 신장, 안모, 모발색, 피부색 등 생물학적 개체 특징으
로 구분된다. 이 중 생물학적 개체 특징을 서로 비교하
여 동일인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개
인식별(個人識別)이라고 한다. 즉 개인식별은 신원확인
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식별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체로서 사람은 타인과 구별가능한 특징이 있다
는 전제 하에 이루어 지므로 개인식별에 이용되는 생물
학적 개체의 특징은 반드시 개체 마다 다른 유일한 특
징(unique characteristics)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한
다. 신체의 특징 중 개체마다 유일한 것으로는 대표적으
로 지문, 유전자형, 치아의 선천적, 후천적 특징 등이 있
다. 인터폴에서는 이러한 유일한 특징을 일차 개인식별
자(primary identifier)라고 칭하여 다른 신체 특징과 구
별하고 있다. 일차 개인식별자는 이를 이용한 개인식별
로 동일인성이 검증되면, 다른 방법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개인식별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이차 개인식별
자(secondary identifier)와 대별된다. 치아의 선천적, 후
천적 특징은 일차 개인식별자로 간주되며, 이를 이용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사람의 개인식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개 법의학적 정황에서 개인식별이 필요한 경우는 
육안으로 개체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부패되었거나 
혹은 강한 외력으로 인해 형태 변형이 심한 경우이다. 치
아는 신체 장기 중 물리적, 화학적 저항성이 가장 큰 장
기여서 부패나 외력에도 잔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게다
가 사람의 32개 치아에서 각각 나타나는 해부학적 형태 
특징과 삶을 영위해 가며 무작위로 나타나는 후천적 치

과 특징을 조합한 전체 치열의 다양성(diversity)은 개인
식별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다. 후천적 치과 특
징은 주로 치아의 치료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데 적용된 
치과 치료의 방법이나 형태적 혹은 재료적 특징은 모두 
예측 불가능하며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개인 치
열의 특징이 우연히 동일하게 나타날 확률은 지수함수
적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강력한 개인식별력으로 인해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DNA 유전자형 기법이 실무에
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기 전까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
력하고 정확한 개인식별 방법으로 인정받았다.

치과적 특징을 이용한 개인식별의 정확성에 대한 수
학적 검증은 이미 197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Keiser-
Nielsen은 생전자료와 사후자료에서 나타나는 치과적 
특징들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계산하여 제시한 바 있
다2). 그의 계산에 따르면, 대개 8개 이상 치아에서 일치
점이 나타나면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우연히 일치할 확
률이 전체 세계 인구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법의 실
무에서 생전과 사후 자료에, 적어도 8개 이상의 치과적 
특징이 일치하는 치아가 존재한다면 동일인성이 확정
(positive identification)되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보다 적은 수 치아에서 일치점이 관찰되어도 동일인성 
확정이 가능한 때가 종종 있다. 생전과 사후 치근단방사
선사진이 각각 한 장씩만 남아있는 경우, 동일인성을 확
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일치 치아 수가 모자라지만, 방사
선 사진 영상에서 관찰되는 수복물 외연의 형태를 중첩, 
비교 후 그 일치 여부만으로 동일인성을 확정하기도 한다. 
이는 치아의 수복 치료 시 사람마다 치료되는 치아의 우
식증 정도, 와동 형성 각도 등 많은 우연적 요소로 인해 
수복물의 외연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외연의 형태
는 우연하게 재현이 불가능한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수한 개인식별력으로 인해, 
유전자형 분석 및 대조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가장 주요 
방법으로 이용되는 현대에도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은 여
전히 주요한 개인식별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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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은, 어떤 기법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생전 
자료와 사후 자료의 대조로 이루어진다. 법치의학적 개
인식별의 사후 자료는 신원 확인의 목적이 되는 시체의 
치열이다. 신원불상자의 치열을 검사할 때는 최대한 자
세하게 남아 있는 모든 사항을 관찰하고 증거로서 남겨
놓아야 한다. 개인식별을 위해 분석하고 비교해야 할 생
전 자료의 질과 양을 관찰 시점에선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자료를 세밀하게 증거로서 남겨 놓으면 추
후 발견된 생존 자료와 비교를 할 때 개인식별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즉,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에 있어서 남
아 있는 생전 자료의 질적, 양적 수준은 주밀한 사후 검
사만큼 중요하며, 이는 생전 자료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임상가들의 역할이 성공적 개인식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를 방증한다. 본 논문은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에 필요한 
생전 자료의 형태, 분석, 의의 등을 임상가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어 고찰해보고 성공적 신원확인을 위한 임
상가의 역할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에 이용되는 생전 자료의 유형은 
일반적 예상보다 상당히 다양한 편으로 임상에서 진료
를 시행하며 생산되는 모든 유무형 정보들이 법치의학
적 개인식별에서 유용한 생전자료로 활용된다. 가장 대
표적이며 기본적인 생전 자료는 치과진료기록부(dental 
chart)이다.  Adams는 치과진료기록부 약 3만부에 기록
된 치아의 유형을 상실치(X), 충전치(R), 건전치(V) 총 3
종류로 코드화 하고 코드를 통해 나타나는 치열 유형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계산한 바 있다3,4). 전체 치열의 다
양성은 0.9825로 나타났으며 상실치와 건전치 데이터
를 제외하고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 만의 조건부 다양성
은 0.9998로 보고한 바 있다. Martin-de-las-Heras 등
도 진료기록부 3166부에 대해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들은 전체 치열과 부분 치열의 다양성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전체 치열의 조건부 다양성은 0.9999, 부
분 치열의 조건부 다양성은 0.9930~0.9998로 보고하였
다5). 법의 신원 확인 실무에서 개인식별에 이용되는 한
국인 미토콘드리아 DNA의 다양성이 0.9988로 보고6)된 
점과 비교해 볼 때 법의 실무에서 개인식별에 이용되는 
치과진료기록부 자체의 개인식별력은 적어도 미토콘드
리아 DNA 수준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료기
록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자의무기록의 보급 및 사용이 상당히 많이 이
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1차의원에서는 수기로 진
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 수기 작성의 경우 치아 위치
를 혼동하여 적거나 치료 현황이 도중에 중단되거나 사
라지기도 하는 오류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치과진료
기록부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진료 시간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 상태에 대한 기술이 치료 목적 부위에
만 국한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치료 목적이 스케일링 등 
전반적인 구강에 대한 처치일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강내 치열에 어떤 치료가 되어 있는지 등의 정보
는 진료기록부 상에서 생략이 된다. 법치의학적 개인식
별을 수행할 때 “전악 스케일링” 같은 진료기록부는 개
인식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료 불충분(insuf-
ficient data)”으로 감정 불능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진
료기록부 작성에서 아주 세세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쉽
게 맨눈으로 관찰 가능한 보철물, 수복물 등은 적어도 치
면묘화도(odontogram)에라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치
과대학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을 교육받
을 때 초진 시 기본적 환자의 구강 상태를 모두 표시하게 
하는 목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식별 목
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분석할 때 치아의 치료 정보가 중
간에 증발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적어도 치료과
정에 있는 치아의 치료 상태는 누락되지 않게 주의를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도입과 
자료의 디지털화가 용이 해져 많은 임상가들이 진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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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 등의 이유로 의무 보존 연한인 10년 이후에도 진
료기록부를 디지털화 하여 보관하는 덕분에 과거에 비
해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상당
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
로 이루어지는 소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의무 보존기한
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
향이 있으며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방사선사진 등 의료영상 자료 역시 개인식별에 많은 
도움을 준다. 치과 임상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사선사진
은 치근단방사선사진, 교익방사선사진, 파노라마 방사
선사진 등이 있다. 방사선사진은 일반 광학 사진에서 표
현되지 않는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의 내부 형태를 인기하
기 때문에 치료적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촬영되며 주로 
뼈와 치아 같은 단단조직이 관찰된다.  신원확인 법의 실
무에서 의뢰되는 감정물은 주로 부패로 인해 물렁조직
이 일부 혹은 전부 소실된 치아 혹은 뼈이기 때문에 이러
한 감정물에서 촬영된 방사선사진은 동일 부위의 임상 
시술 중 촬영된 방사선사진과 중첩을 통한 직접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이 동일인성 확립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점은 전술한 바 있다. 또한 방사
선사진은 인적 오류(human error)의 가능성이 거의 없
으며 거의 모든 치과 치료 술식이 특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개인식별에 활용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특히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경우 한 번의 촬영으로
도 전체 치열 및 위턱, 아래턱의 정보가 모두 표현되기
에 생전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확보 여부에 따라 개인
식별 성공 확률이 크게 달라진다. Lee 등은 파노라마 방
사선사진에서 나타나는 치과적 특징들의 다양성을 분석
한 바 있다7). 그 들은 파노라마 사진에서 관찰되는 치과
적 특징을 8가지로 분류하고 파노라마 사진을 32개의 
코드로 변환 후 각 사진의 다양성을 계산하여 개인식별
력을 검증하였다. 보고된 전체 치열의 다양성은 0.9992
로 전술한 치과진료기록부의 다양성 보다 더 크게 관찰
되었으며 위턱과 아래턱 치열의 다양성도 각각 0.9822, 

0.9928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위별 다양성에서는 앞니
와 송곳니를 포함한 전치부의 다양성이 위턱 0.4675, 아
래턱 0.1902로 구치부에 비해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지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다양성은 Bhateja 등8)

과 Perez의 후속 연구9)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보
고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어도 한 장의 파노라마 방사
선사진을 확보한다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을 이용한 
기법 수준의 정확도로 개인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임상에서 특히 환자의 초진 
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을 통한 전반적 술전 구강
검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선사진 역시 
디지털 장비의 대중화로 저장이 용이해진 덕분에 과거
보다 생전 자료로서 파노라마 사진의 입수가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최근 대한치주과학회를 중심으로 국민 구
강검진에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을 통한 검진을 포함하자
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실현이 된
다면 생전 자료 수집과 이를 통한 성공적 개인식별이 현
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과 임상에서 흔하
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주로 교정 진단용으로 촬영되는 
두부계측방사선사진이나 후전방방사선사진 등도 구강 
내 치료 흔적이 관찰 가능하므로 생전 자료로 활용은 가
능하다. 하지만 치아를 포함한 주요 해부학적 구조가 중
첩되어 직접 비교가 불가능 하고, 치료 위치 특정이 어려
운 점으로 인해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에 비해서 그리 선
호되는 편은 아니다.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사진 이외에도 생전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치과 임상 자료는 상당히 다양하다. 2009년 
Lee 등은 2008년 발생했던 이천물류창고화재 희생자의 
개인식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집된 생전 자료의 양상
을 보고한 바 있다10). 희생자 40명 중 총 5명에게서만 
치과적 생전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희생자의 다수
가 조선족 중국인이라 생전 치과 기록 확보가 물리적으
로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5명의 희생자에게서 수집한 생
전 자료는 치과진료기록부 사본 1부, 치근단방사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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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3장, 진료확인서 1부, 치료비 
영수증에 나타난 치료 내역 1부 등이었다. 이 중 진료확
인서와 치료비 영수증은 공식적 치과의무기록은 아니었
지만 치료 흔적의 일부를 확인가능한 수준이었고 이러
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국 두 명의 신원을 성공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치아 특징이 조금이라
도 관찰 가능한 어떤 자료라도 생전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하다. 진단 목적 혹은 수복물, 보철물 제작을 위해 제작
된 치아 석고모형이나 교정장치, 교합안정장치 등 가철
성 장치, 치태 조절 교육용으로 촬영된 구강내 광학 사
진 등이 실제 사례에서 개인식별의 결정적 단서로 작용
하였다. 교정 진단을 위해 촬영된 치아가 드러난 정면 광
학 사진 역시 개인 식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
상 최초의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사례로 알려져 있는 롤
리아 파울리나(Lollia Paulina) 살인 사건(기원후 49년, 
로마) 에서도 파울리나의 머리에 대한 개인식별의 근거
로 불규칙한 치아 배열의 일치가 제시되었다11). 틀니는 
특히 고령층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개인 정보 적용이 상
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1960년대 후반부터 개인식
별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틀니 제작 방법이 보고되어 왔
다12~15). MacEntee와 Campbell은 틀니에 개인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의치상이나 틀니의 금속프레임에 개
인정보를 각인(engraving)하는 방법과 의치상을 레진으
로 제작 시 개인정보를 합입(inclusion)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열처리 실험을 통해 각인 방법이 더 효율적이
라고 주장하였다16). Toolson과 Taylor는 제작이 완료되
어 시적 후 사용 중인 틀니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기입하
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처치는 아래턱 틀니의 혀
면과 같은, 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부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7).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틀니에 
개인 정보를 삽입하는 기법 자체도 계속 변화되어 마이
크로 칩18,19), 고주파 태그20), 마이크로 SD 카드21), 바코드
22,23), 렌티큘러 카드24) 등을 삽입하는 기법들이 발표되었
는데 이러한 기기의 삽입은 틀니 제작 비용의 상승을 야

기하는 이유로 널리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가장 최근에
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레이저로 각인된 QR코드를 의치
상에 삽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
왔다25). QR 코드는 바코드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판독이 가능
한 장점이 있기에 임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식별을 위한 이러한 임상적 시도
가 임상가 개인 차원으로 국한된다면 개인식별 성공률
의 획기적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1986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틀니에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삽입하는 
것을 임상 지침으로 공표하였다. 틀니 제작 시 임상가들
이 반드시 환자에게 정보를 주어 개인 정보의 삽입 여부
를 결정하게 하였고 현재 이러한 제작 과정은 FDI의 인
준을 마친 상태이다26).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
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많은 노인들의 틀니에 개인정
보가 삽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회가 고령
화되고 신원 불상자 중 고령층 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
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책에 따른 제도화는 굉장히 필
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불상자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 
혹은 검찰은 턱뼈에 식립되어 있는 치아임플란트를 이
용한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가능 여부를 관심이 많은
데 이들의 주안점은 불상자의 구강내 존재하는 임플란
트를 이용하여 개인식별을 시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신체 골절 부위 고정에 쓰
는 정형외과 임플란트(orthopedic implant)에 각인된 
개인식별 정보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개인식별이 완료되
는 경우가 간혹 보고되기 때문이다27~29). 하지만 치아임
플란트는 정형외과 임플란트에 비해 크기가 현저히 작
기 때문에 개인 정보 각인이 그리 쉽지 않다. Berketa 
와 James는 임플란트에 열처리를 가하여 임플란틀에 각
인된 제조단위번호(batch number)의 소실 유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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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하였고 있으며 상부 보철물이 있는 상태의 임플란
트는 제조번호가 1370도의 고열에도 소실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30). 만약 임플란트 내부에 제조번호가 아닌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각인되어 있고 이러한 일련
번호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치아임플란
트를 이용한 개인식별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진다. 하
지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임플란트 제조사 간 상호 
합의 및 일련번호의 추적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극복해야 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법치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
고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필
요에 따라서 치과의사협회 등의 유관 학회의 조력을 얻
어야 할 것이다. 학문적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된 후 임상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신원불상자의 개인식별에 치의학이 지대한 역할을 하
는 점에 대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성공
적 개인식별의 완수를 통해 치의학 전문가의 사회 기여
를 도모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를 포함한 치의학 종사자 
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본 고찰에
서 살펴보다시피 개인식별의 성공적 완수는 일부 법치
의학 전문가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생전 자료
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임상의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글의 제언들은 법치의학 전문가의 시각으
로 바라본 임상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 임상 현실과 
맞지 않는 오류가 존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현실화
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간극
을 극복하기 위한 법치의학 전문가와 임상의 간의 소통
과 학문적 교류 역시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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